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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일반 공중 전화망의 가입자들과의 사이 또는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한 가입자들과의 사이에 전화 통화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는 인터넷 통화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개시한 본 발명의 인터넷 통화시스템은 인터넷 통신망 또는 일반 공중 전화망(PSTN)에 접속된 클라이언트 단말기 사
이에 전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입력 음성신호를 인터넷 통신망 또는 기간통신사 교환기로 송수신하는 
시외/국제전화 할인버튼을 갖는 인터넷폰과, 기간통신사 교환기와 인터넷 통신망을 연동시키며 기간통신사 교환기 및 
인터넷 통신망으로부터 전송되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확인하여 기간통신사 교환기 및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통화할 
수 있게 인증하여 주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며;
    

이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통신망 연동을 위해 일반 전화선으로 기간통신사 교환기를 통하게 되며, 시외간 혹은 국제간 
이동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게 되므로, 시외간 혹은 국제간 요금이 삭제된 수신지역 시내 요금의 수준으로 통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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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2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통화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통화시스템의 구성을 H.323 네트워크에 나타내어 보인 구성도이다.

< 도면의 주여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인터넷 통신망 200 : 인터넷폰

201 : 기간통신사 교환기 202 : 데이터센터

203 : 게이트웨어 204 : 게이트 키퍼

205 : 빌링서버 206 : 인증서버

207 : 허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 공중 전화망의 가입
자들과의 사이 또는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한 가입자들과의 사이에 전화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인터넷 통신망
과 일반 공중 전화망을 연동한 인터넷 통화시스템 및 그 통화접속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 사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인터넷에서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 전화, 인
터넷 팩스, 인터넷 방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전화는 국제 통화를 할 때, 기존의 전화 사용료에 비
해 수십 % 이하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PC 통신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전화사업자 등이 인
터넷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 예로서는 컴퓨터와 컴퓨터간 접속, 컴퓨터와 전화간 접속, 전화와 
전화간 접속이 있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 인터넷 폰(Internet Phone) 기술을 이용하여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뎀 및 인터넷 접속용 
소프트웨어인 지정간 프로토콜(PPP: Point to Point Protocol)을 사용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접속하여 
IP(Internet Protocol)주소를 할당받아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가 구동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함으로써, 음성 통화를 위한 상대측 호스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컴퓨터 사용자는 인터넷 폰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착신자에 접속을 시도하여 상대방이 응답하는 경우에 음성 트
렁크가 열리게 되어 전화 통화를 나누게 된다. 그런데, 종래 기술에 따른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의 인터넷 폰 기술은 인
터넷 통화를 위하여 인터넷 폰 그램그램, 마이크로폰, 스피커와 같은 장치를 따로 준비하고 있는 컴퓨터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쌍방 통화자가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와는 통화하는데 곤란함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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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컴퓨터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법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전화 통화의 
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상기 전화기와 전화기 사이의 인터넷 폰 기술은 전화 통화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이 인터넷 폰 게이트웨이까지 일
반 공중 전화망(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으로 연결시킨 후에, 각 인터넷 폰 게이트웨이들은 서
로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전화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종래 기술은 사용자가 일반 공중 전화망을 통해 인터넷 게이트웨어까지 접속한 후 다시 착신자의 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과, 일반 공중 전화망과 게이트웨이 사업자의 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통신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들을 치유하면서도 통화요금 면에서 보다 저가의 통화요금을, 그리고 신뢰성 면에서
는 인터넷 통신망과 일반 공중망과의 연동으로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일반 가입자들과의 사이에 인터넷 전화 
통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 통화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일반 공중망에 접속된 사용자와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된 사용자 사이에 국제 및 시외의 전화 
통화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통화시스템 및 통화접속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 인터넷 통화시스
템은 인터넷 통신망과 일반 공중망과의 연동으로 전화 통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된 사용자가 이동 통신망 사용자와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통
화시스템 및 통화접속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 인터넷 통화시스템은 인터넷 통신망과 이동 통신망과의 연동으로 전
화 통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들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된 도면으로부터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통화시스템에 의하면, 인터넷 통신망 또는 일반 공중 전화
망(PSTN)에 접속된 클라이언트 단말기 사이에 전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1) 입력 음성신호를 상기 인터넷 통신망 또는 기간통신사 교환기로 송수신하는 시외/국제전화 할인버튼을 갖는 인터
넷폰; 및 (2) 상기 기간통신사 교환기와 인터넷 통신망을 연동시키며 상기 기간통신사 교환기 및 인터넷 통신망으로부
터 전송되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기간통신사 교환기 및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통화할 수 있게 인증하여 
주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기로, 상기 데이터센터는, (1) 상기 기간통신사 교환기에 접속되어 입력 음성신호를 디지털 패킷 데이터로 변
환하는 게이트웨이; (2) 상기 게이트웨이로부터 전송되는 디지털 패킷 데이터를 인터넷 통신망으로, 그리고 인터넷 통
신망의 디지털 패킷 데이터를 상기 게이트웨이로 스위칭하는 허브; (3) 상기 허브를 통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조회하
여 회원인지를 체크하는 빌링서버; (4) 상기 빌링서버로부터의 회원으로 판정된 경우에 상기 클라이언트의 통화요구에 
대한 허가 여부를 인증하는 인증서버; (5) 상기 허브를 통해 전송되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인식하여 상대방의 통화 가
능상태인지를 체크하며 상대방의 통화 승인이 있으면 쌍방간에 음성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는 게이트 키퍼로 이루어
짐을 특징으로 한다.
    

선택적으로, 상기 인터넷 통신망과 상기 허브 사이에 보안유지를 위한 파이어웰(FIRE WALL)을 접속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 3 -



공개특허 특2003-0025388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통화접속 방법에 의하면, 다수의 인터넷폰이 기간통신사 교환기를 통해 게이트웨이에 접속되어 
외부의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또는 일반 공중 전화망을 통해 접속된 사용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에 있어
서:

(1) 상기 인터넷 통신망에 게이트웨이, 허브 및 게이트 키퍼를 통해 접속된 상기 인터넷폰 사용자가 상기 일반 공중 전
화망에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상기 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게이트키퍼에 전송하는 단계; (2) 
상기 게이트 키퍼는 디지털 패킷 데이터를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게이트웨이에 통화 요청신호를 전송하는 단
계; 및 (3) 상기 게이트웨이는 상기 일반 공중 전화망 가입자에 전화를 걸어 통화채널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하면,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 공중 전화망의 가입자와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한 서비스 가입자는 
기존의 기간통신사 전화번호와 전화선을 그대로 사용하고 국제 및 시외 전화를 걸 때 인터넷폰에 구비된 시외 및 국제
전화 할인버튼을 누른 후 상대방의 번호를 눌러 국제 및 시외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인터넷 기반의 통신망 연동을 위해 일반 전화선으로 기간통신사 교환기를 통하게 되며, 시외간 혹은 국제간 이
동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게 되므로, 시외간 혹은 국제간 요금이 삭제된 수신지역 시내 요금 수준으로 통화할 수가 있
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 예로는 다수 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하고자 한다.

이 바람직한 실시 예를 통해 본 발명의 목적, 기타의 목적, 특징 및 이점은 예시할 목적으로 도시한 도면과 관련해서 본 
발명에 의한 실시 예를 가지고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통화시스템 및 통화접속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
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통화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도 2는 일반 공중 전화망의 가입자들과의 사이 또는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한 가입자들과의 사이에 전화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통화시스템의 
구성을 H.323 네트워크에 나타내어 보인 구성도이다.

본 실시 예에 따른 인터넷 통화시스템은, 도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각 국가의 전화국시스템(101 내지 106)에는 글
로벌 네트웍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 통신망(100)에 접속되어 있다.

상기 각 국가의 전화국시스템(101) 내지 106)에는 빌링서버(BILLING; 101a)와 게이트 키퍼(GATEKEEPER; 101
c), 인증서버(101b)를 구비하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망(100) 및 전화국시스템(101 내지 106)을 통해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한 일반전화기(107)와 셀룰라폰(109)이 각각 일반 공중 전화망(PSTN; 108)과 기지국(MOBILE)을 
통해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도 2는 일반 공중 전화망(108)의 가입자들과의 사이 또는 인터넷 통신망(100)에 접속한 가입자들과의 사이에 
전화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넷 통화시스템의 구성을 H.323 네트워크에 나타내어 보인 구성
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 음성신호를 인터넷 통신망(100) 또는 기간통신사 교환기(201)(211)로 송수신
하는 시외/국제전화 할인버튼을 갖는 인터넷폰(200)과, 기간통신사 교환기(201)(211)와 인터넷 통신망(100)을 연동
시키며 기간통신사 교환기(201)(211) 및 인터넷 통신망(100)으로부터 전송되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확인하여 기간
통신사 교환기(201)(211) 및 인터넷 통신망(100)을 통해 통화할 수 있게 인증하여 주는 데이터센터(202)로 구성된
다.
    

    
상기에서 데이터센터(202)는 기간통신사 교환기(201)(211)에 각각 접속되어 입력 음성신호를 디지털 패킷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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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하는 게이트웨이(203)(208)와, 게이트웨이(203)(208)로부터 전송되는 디지털 패킷 데이터를 인터넷 통신망(1
00)으로, 그리고 인터넷 통신망(100)의 디지털 패킷 데이터를 게이트웨이(203)(208)로 스위칭하는 허브(207)와, 
허브(207)를 통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조회하여 회원인지를 체크하는 빌링서버(205)와, 빌링서버(205)로부터의 회
원으로 판정된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통화요구에 대한 허가 여부를 인증하는 인증서버(206)와, 허브(207)를 통해 전송
되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인식하여 상대방의 통화 가능상태인지를 체크하며 상대방의 통화 승인이 있으면 쌍방간에 
음성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는 게이트 키퍼(204)와, 인터넷 통신망(100)과 허브(207) 사이에 보안유지를 위해 접속
되어 있는 파이어웰(212)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도면 중 209는 웹서버(WEB SERVER)이고, 210은 메일서버(MA
IL SERVER)이다.
    

이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도 1 내지 도 2를 참조하여 이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인터넷 폰(200)이 기간통신사 교환기(201)를 통해 데이터센터(202)의 게이트웨이(201)에 접속되어 외부의 인터넷 
통신망(100)에 접속된 단말기 또는 일반 공중 전화망(PSTN), 즉 기간통신사 교환기(211)를 통해 접속된 사용자와 
국제 및 시외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인터넷 폰(200)에 취부된 시외/국제전화 할인버튼을 누르고 상대방 번호
를 눌러 기간통신사 교환기(201), 데이터센터(02)의 게이트웨이(203) 및 허브(207)를 통해 데이터센터(202)의 빌
링서버(205)에 입력한다.
    

데이터센터(202)의 빌링서버(205)는 고객정보의 조회를 통해 회원인지를 체크하고, 빌링서버(205)로부터의 회원으
로 판정되면 인증서버(206)가 클라이언트의 통화요구에 대한 허가 여부를 인증한다.

    
그리고 게이트 키퍼(204)는 허브(207)를 통해 전송되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인식하여 상대방의 통화 가능상태인지
를 체크하여 상대방의 통화 승인이 있으면 쌍방간에 음성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한다. 이때, 기간통신사 교환기(201)로
부터 출력된 음성 신호는 그 기간통신사 교환기(201)와 연결된 데이터센터(202)의 게이트웨어(203)와 허브(207)와 
연결된 인터넷 통신망(100) 또는 게이트웨어(208)와 연결된 일반 공중 전화망(PSTN)을 통해 기간통신사 교환기(2
11)로 전송된다.
    

이어서, 상기 음성신호는 인터넷 통신망(100) 또는 기간통신사 교환기(211)를 통해 인터넷폰(200) 또는 일반전화기
(107)로 전송됨으로써, 통화 채널이 설정되고, 이 채널을 통해 인터넷 통신망(100)과 기간통신사 교환기, 즉 일반 공
중 전화망에 연결된 인터넷폰(200)과 일반전화기(107)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서비스 가입자가 기존의 기간 통신사 전화번호와 전화선을 그대로 사용하고 국제 및 시외 전화를 걸 때, 인터
넷폰(200)에 있는 시외/국제 전화 할인 버튼을 누른 후 상대방 번호를 누르고 사용하는 편리한 솔루션으로 인터넷 기
반의 연동을 위해 일반 전화선으로 기간통신사 교환기(201)(211)를 통하게 되며, 시외간 혹은 국제간 이동은 인터넷 
통신망(100)을 통하게 되므로 시외간 혹은 국제간 요금이 삭제된 수신지역 시내 요금 수준으로 통화할 수가 있다.

    
한편, 비교 예로서, 종래의 기술, 즉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일반 공중 전화망을 통해 인터넷 게이트웨어까지 접속한 후 
다시 착신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과, 일반 공중 전화망과 게이트웨이 사업자의 망을 사용함으로서 시외 
및 국제 전화 통화 시에 과금의 통신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본발명은 일반 공중 전화망과 인터넷 통신망을 연
동하여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 공중 전화망의 가입자들과의 사이 또는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한 가입자들과
의 사이에 전화 통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 본 발명에 의하면, 인터넷 기반의 통신망 연동을 위해 일반 전화선으로 기간통신사 교환기를 통하게 되며, 
시외간 혹은 국제간 이동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게 되므로, 시외간 혹은 국제간 요금이 삭제된 수신지역 시내 요금 수
준으로 통화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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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에서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 예가 설명 및 도시되었지만 본 발명이 당업자에 의해 다양하게 변형되어 실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 같은 변형된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변형된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 안에 속한다 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설명으로부터 분명한 본 발명의 인터넷 통화시스템에 의하면,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 공중 전화망의 
가입자와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된 서비스 가입자가 기존의 기간통신사 전화번호와 전화선을 그대로 사용하여 국제 및 
시외 전화 통화를 할 때, 시외간 혹은 국제간 이동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시외간 혹은 국제간 요금
이 삭제된 수신지역 시내 요금의 수준으로 통화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터넷 통신망 또는 일반 공중 전화망(PSTN)에 접속된 클라이언트 단말기 사이에 전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
템에 있어서:

(1) 입력 음성신호를 상기 인터넷 통신망 또는 기간통신사 교환기로 송수신하는 시외/국제전화 할인버튼을 갖는 인터
넷폰; 및

(2) 상기 기간통신사 교환기와 인터넷 통신망을 연동시키며 상기 기간통신사 교환기 및 인터넷 통신망으로부터 전송되
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기간통신사 교환기 및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통화할 수 있게 인증하여 주는 데
이터센터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통화시스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센터는,

(1) 상기 기간통신사 교환기에 접속되어 입력 음성신호를 디지털 패킷 데이터로 변환하는 게이트웨이;

(2) 상기 게이트웨이로부터 전송되는 디지털 패킷 데이터를 인터넷 통신망으로, 그리고 인터넷 통신망의 디지털 패킷 
데이터를 상기 게이트웨이로 스위칭하는 허브;

(3) 상기 허브를 통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조회하여 회원인지를 체크하는 빌링서버;

(4) 상기 빌링서버로부터의 회원으로 판정된 경우에 상기 클라이언트의 통화요구에 대한 허가 여부를 인증하는 인증서
버; 및

(5) 상기 허브를 통해 전송되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인식하여 상대방의 통화 가능상태인지를 체크하며 상대방의 통화 
승인이 있으면 쌍방간에 음성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는 게이트 키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통화시스템.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통신망과 상기 허브 사이에 보안유지를 위한 파이어웰(FIRE WALL)을 접속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통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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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다수의 인터넷폰이 기간통신사 교환기를 통해 게이트웨이에 접속되어 외부의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또는 일
반 공중 전화망을 통해 접속된 사용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1) 상기 인터넷 통신망에 게이트웨이, 허브 및 게이트 키퍼를 통해 접속된 상기 인터넷폰 사용자가 상기 일반 공중 전
화망에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상기 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게이트키퍼에 전송하는 단계;

(2) 상기 게이트 키퍼는 디지털 패킷 데이터를 음성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게이트웨이에 통화 요청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및

(3) 상기 게이트웨이는 상기 일반 공중 전화망 가입자에 전화를 걸어 통화채널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인터넷 통화접속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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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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